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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수렴하고 있는가? 

급여 적절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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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서구 국가들이 최근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전통적인 베버리지형 연금체제와 비스마르크

형 연금체제 구분에서 벗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유사해지고 있는지를 영국, 독
일, 스웨덴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지난 20여 년간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

형 연금체제의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급여의 적절성 기준으로 세 국가의 연금제도가 

수렴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경우에는 세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 수준이 수

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10여 년 전의 추계에 비해서 향후 지출 수준의 차이는 크게 줄어

들었으며, 각 국의 인구고령화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수렴 경

향이 발견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연금 논의에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에 대한 소모적 논

쟁 대신, 선진국에서 수렴하고 있는 지출과 소득대체율 범위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사이

의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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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0년 Esping-Andersen(1990)의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이후, 복지국가 논의는 주로 유형화에 기초

한 국가간 차이의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Schmitt & 

Starke(2011), Starke et al.(2008) 등을 중심으로 복지국가가 유사해지고 - 혹은 수렴하고- 있다는 연

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수렴하고 있다는 근거는 주로 복지국가들에게 미치는 공통적인 사회적 위험 

- 인구고령화나 세계화-에 대해서 유사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 출발한다. 

복지국가의 수렴 경향에 대한 최근의 연구 이전부터,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유사한 논의가 있어 왔

다.1) Clark(2000) 등 여러 연구들은 서구 국가들의 연금제도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제가 보편화

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베버리지 형과 비스마르크 형 연금체제가 독자적 경로로 - 경로

의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신제도학파의 전통적인 접근(Myles & Pierson, 2001)과 배치된다. 사

실, 연금제도는 의료 등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서 공적/사적 영역의 구분이 분

명하지 않으며(Leisering, 2011), 최근에는 선진국들의 연금체제 - 특히 비스마르크 형 -가 경로의존

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로이탈(path departure) 경향을 띠고 있고 연금 공사혼합(public/private 

mix)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Ebbinghaus, 2011).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의 선진국의 지속적인 연금개혁 하에서 연금제도가 수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떠한 정책이 수렴 (convergence)하는지에 대한 개념은 매우 복잡하며 추상화 

(abstraction) 수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Clasen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연금개

혁의 핵심적 이슈인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급여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각 국 연금제도의 격차 (gap)가 

줄어들고 있는지 아닌지 - 수렴하는지 아닌지- 를 분석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연금제도의 외

형적 차원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의 이행여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목적

이라고 할 수 있는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수렴경향성이 존재하는지를 분석

한다.2)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연금제도의 수렴여부에 대해서 영국, 독일, 스웨덴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도

록 한다.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 분석을 통해 수렴여부를 분석하는 방법(Grech, 2015a)도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베버리지 형을 대표하는 영국과 비스마르크 형을 대표하는 독일, 그리고 

1) 연금제도는 복지국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연금제도의 수렴 경향은 복지국가 수렴 논의와 직접

적으로 연결된다. 
2) 수렴 개념의 사전적인 의미는 동형화로 볼 수 있지만, 실제 복지체제나 연금제도에서의 수렴화 논의는 유사화 경

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 다만, ‘수렴화’ 논의가 복지체제의 ‘다양성’과 대

치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수렴 개념을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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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가운데 예외적으로 구조적 개혁을 실시한 스웨덴의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이는 각 유형의 대

표성을 드러낼 수 있음과 동시에, 양적 연구가 간과하게 되는 질적 차이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영국, 독일, 스웨덴의 연금제도를 비교한 국내의 선행연구들(백인립, 2010; 권혁창․김평강, 

2013)은 Esping-Andersen(1990)의 논의를 전제하여 세 나라 연금제도 혹은 연금개혁의 유사점과 차

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비교 연구들은 연금체제의 수렴화 경향에 대해서는 논의하

지 않았다. 

연금제도의 수렴여부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연금제도 논의가 전문가들의 

가치에 따라서 지나치게 재정적 지속가능성 만을 강조하는 입장과 적절성만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대립하여 왔기 때문이다. 만일 수렴하는 경향이 발견된다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일부 고려하는 범

위 내에서 선진국들의 재정지출 수준과 대체율 수준을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금제도 논의에서의 소모적인 대립은 지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선진국에서의 연금제도의 경로의존성 관련 연구 - 혹은 

수렴 관련 연구 - 와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인 재정적 지속가능성 및 적절성 개념을 살펴보고, 3장에서

는 영국, 독일, 스웨덴의 연금 제도 및 개혁 내용을 개괄한다. 4장에서는 세 국가 연금제도의 수렴 여

부를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관점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가 

한국 연금제도 논의에 미치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1) 연금제도의 경로의존성 논의

연금제도 논의에 있어서도 경로의존성에 관련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

한 구분은 연금체제를 비스마르크 연금체제와 베버리지형 연금체제로 구분하는 것이다(Bonoli, 

2003; Hinrichs, 2008). 전자는 공적연금이 퇴직 이후 소득유지(income maintenance)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급여가 소득비례적이며 공적연금 이외에 다른 노후소득원의 비중은 적은 반면, 후자는 공적

연금의 역할이 빈곤경감(poverty relief)에 한정되고 - 주로 정액 급여 - 그 이상의 소득은 주로 사적

연금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였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독일로서 독일의 경우 공적연금의 비

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영국으로서 영국의 경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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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발전되어 있는 다층노후소득보장(multi-pillar income security) 체제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대표적인 2가지 연금체제는 그동안 경로의존적으로 발전되어 왔었다(Bonoli, 2003). 즉, 

복지국가 유형과 마찬가지로 연금체제 역시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쉽게 이동할 수는 없었던 것으

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우리가 경로의존성 개념에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경로의존성이 있다는 것

이 모든 제도가 초기의 결정으로 인해서 결정론적(deterministic) 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니다. 

소위 잠금효과(lock-in)는 조건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며 (Ebbinghaus, 2005), 

실제 정책은 경로의존성을 뛰어넘는 변화를 겪기도 한다. 

최근 서구 국가들의 연금개혁은 전통적인 연금제도의 경로의존적 성격을 뛰어 넘는 큰 변화로서 

일각에서는 경로 이탈로 묘사되고 있다(Ebbinghaus, 2005, 2011). 한번에 급진적인 변화는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 예를 들어 지속적인 점진적 변화나 껴입기(layering)방법3) 등을 사용하여 제도의 핵심

적인 원칙들까지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적연금의 규모가 큰 비스마르크 형의 경우 재정

적 압력에 더욱 노출되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실시하여 왔으며 (Bonoli & Palier, 2008), 이는 그동안 

비스마르크 형이 고수하여왔던 소득유지 기능을 상당히 축소하는 것이었다. 반면, 베버리지 형을 유

지하여 왔던 국가들의 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재정 압력이 크지 않았으며 급속한 공적연금 축소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베버리지 형과 비스마르크 형이 서로 유사해지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수렴하고 있다

는 지적들이 대두되고 있다(Hinrichs, 2008). 그러나, 이는 특정 관점에서 볼 때 두 체제의 제도적 차

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두 체제의 구분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관점에 따라서 수렴이냐 유형의 유지냐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모든 선진국들이 연금체제를 다층노후

소득보장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경우 수렴의 경향에 주목할 수 있는 반면, 여전히 

비스마르크 형 공적연금은 기여와 급여를 연계하고 - 오히려 최근 더 밀접해지고 - 베버리지 형 공적

연금은 소득재분배 - 정액급여 -를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차이점이 부각될 수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을 기준으로 서구의 연금체제가 수렴하는지 아닌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이 서로 trade-off 관계에 있

으면서도 연금개혁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수렴경향의 발견은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3) 공적연금의 축소를 사적연금 확대로 상쇄하는 방법을 말한다. 
4) Meyer & Bridgen(2011)는 독일과 영국의 공적/사적연금의 발전 과정을 검토하면서, 최근 개혁을 통해서 독일은 

자유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영국은 사민주의적 요소를 더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두 체제가 수렴한다 혹은 발산

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결론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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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지만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서는 주로 공적연금이 기여와 급여의 비율이 보험수리적

으로 지나치게 불균형은 아닌지 혹은 장기적으로 커다란 재정적 부담이 되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춰

왔다. 이 글에서 주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으로 지칭되는 용어를 굳이 재정적 지속가능성 

(financial sustainability)으로 명명하는 이유는 지속가능성 개념이 재정적 요소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Grech(2015b)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social sustainability)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데, 핵심은 재정적 지속가능성만을 고려해서 연금급여를 지나치게 줄여서 적절성과 세대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우에는 다른 제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거나 - 예를 들어 공공부조 - 사회적 갈등 - 정치

적 불안 -이 심화되어 사회적 안정을 해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는 재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협의의 개념 뿐 아니라 광의의 개념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GDP 대비 지출 수준, 보험료 수준 및 

정부부채. 많은 연구들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GDP 대비 지출 수준이며 공적연금 수준만

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무적 사적연금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 GDP 대비 지출 수준은 과거 뿐

만 아니라 미래까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보험료 수준은 실제 가입

자나 사용자가 느끼는 재정적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이지만, 연금만의 독립적 보험료체계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가 어렵다. 정부부채는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직접 연계되지는 않으

나 서구의 연금개혁이 기본적으로 공공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Hering, 2006) 간

접적인 비교 자료가 된다. 

적절성 개념은 급여 수준에 대한 것으로 빈곤을 방지하고자 하는 절대적 기준과 생애평균소득을 

대체하는 상대적 기준 모두가 사용된다(Holzmann & Hinz, 2005). 적절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들

은 다음이 있다. 소득대체율, 급여율 및 빈곤율.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의 급여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총소득대체율과 순소득대체율로 구분된다.5) 소득대체율은 급여의 적

절성을 측정할 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지표로서, 이 연구에서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대체율 수준과 연금개혁으로 인한 미래의 대체율 수준을 비교한다. 이 역시 GDP 대비 지출수준과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만을 비교할 수도 있고 의무적 사적연금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6) 

5) 총소득대체율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순소득대체율은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계산한다.
6) 소득대체율이 두나라에서 동일하다고 해서 노인들의 급여 적절성이 동일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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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급여율은 평균임금 대비 급여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적연금을 대상으로 한다. 이상의 

2가지는 과거는 물론 미래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하는 반면, 빈곤율의 경우에는 미래 수치는 측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과거를 측정하는데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을 측정

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은 어느 한쪽만 중요할 수는 없다. 연금개혁이 재정안정화와 안정적 

급여 제공 사이에서 타협을 찾는 예술(art)이라는 Börsch-Supan et al.(2007)의 언급처럼, 재정안정화

와 급여의 적절성은 연금개혁의 핵심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부연하면, 급여의 적절성은 연금제도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재정문제는 연금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인 제약조건이라는 점에서 또한 중요하다.

3. 영국, 독일, 스웨덴의 연금제도7)

1) 영국의 연금개혁 및 노후소득보장 제도8)

영국의 연금제도는 흔히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민영화되었다고 알려져 왔다 (Williamson, 2000). 비

스마르크 형 연금제도를 운영해온 국가들이 90년대와 2000년대 공적연금 재정문제가 이슈화되었

던 반면, 베버리지 형 연금제도의 전형인 영국의 경우는 대처 정부 집권 이후 공적연금을 지속적으

로 축소시키고 사적연금을 확대한 결과 사적연금에 대한 불신이 주요한 문제였다(Walker & Foster, 

2006). 그 결과 영국은 2007년, 2008년, 2011년, 2014년 법 개정을 통해서 공적연금은 다시 확대하고 

사적연금은 대폭 정비하는 연금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는 분명 공적연금 축소–조정-을 핵심으로 했

던 비스마르크형 국가들의 연금개혁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대처 정부 이후 노동당 정부 초기까지 - 2000년대 초반까지- 영국 연금개혁은 지속적인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확대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연금제도에 대한 위기 여

론이 팽배해졌다(Pemberton, 2006). 이에 노동당 정부는 연금위원회(Pension Commission)를 설립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같으나 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무료인 국가의 노인과 미국과 같은 민간시스템을 운영

하는 국가의 노인의 노후소득 적절성은 같을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도의 비교에서는 그러한 제도의 차

이는 무시하고 소득대체율만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 본 연구에서 각국 연금개혁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연구원 (편) (2012)을 참

조하길 바람. 이 장은 비교연구를 위해 필요한 각국의 연금개혁과 제도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8) 영국의 연금개혁은 8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과거 개혁과 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최근 개혁들 – 2000

년대 중반 이후 – 논의에 한정한다. 



영국, 독일,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수렴하고 있는가?  7

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하였는데, 위원회의 보고서는 그동안의 연금정책으로부터의 대대

적인 전환을 요구하였다.9) 그리고, 노동당 정부와 뒤이은 연립정부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는 위원

회 보고서의 결과를 받아들여서 연금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2007년 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대처정부 이후의 기초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연동방식을 복원하고, 여성의 연금수급 강화를 위해서 완전연금

(full pension)을 위한 기여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2층 공적연금과 적격(approved) 사

적연금을 택일하도록 하는 적용제외(contracting-out)를 축소하였다가 궁극적으로 폐지하였으며, 

2016년부터 기초연금과 2층 공적연금을 통합하여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보장기능을 크게 확대시켰

다.10) 이를 통해서 상당수가 Pension Credit –노인을 위한 공공부조– 에 의존하지 않고 공적연금을 

통해서 대다수가 최저생활을 가능하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하였다. 

둘째, 사적연금 제도를 재정비 하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자격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동

적으로 ‘적격 사업장 연금제도(qualifying workplace pension scheme)’에 등록하도록 하여(의무가입

은 아니지만)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새로운 사적연금 제도(NEST)를 2012년 도입하였

다. 확정급여형 (DB) 기업연금 제도에 대한 신규 가입자가 크게 줄어들고, 기존의 확정기여형 (DC) 

기업연금 혹은 개인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은 상태에서 NEST 제도는 향후 영국 근로자들

의 핵심적인 노후소득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NEST 제도는 수수료를 엄격히 규제하고 개인의 

선택을 크게 줄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앵글로-색슨 사적연금으로부터 상당한 일탈을 보여

준다. 

연금위원회의 보고서 이후, 영국의 연금개혁은 그 이전 연금개혁의 경향인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

연금 강화로부터 전환되었다. 특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과거 2층으로 구성된 공적연금이 기초연금

으로 일원화되면서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1)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의 재정비를 통해서, 복잡한 사적연금을 중장기적으로 NEST 제도로 일원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노후소득보장 체제는 최근의 연금개혁을 통해 과거 적용제외를 핵심으로 하던 복

잡한 체제에서 상당히 단순화되었다: 빈곤 노인을 위한 0층의 Pension Credit과 강력한 재분배 기능

을 하는(강화된) 1층 기초연금, 그리고 2층은 자발적이지만 상당한 유인과 규제를 제공하는 2층 사

적연금 –특히 새롭게 도입된 NEST- 그리고 3층은 각종 자발적인 기타 사적연금으로 구성될 것이다. 

9) 위원회의 보고서는 다양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공적연금 축소는 전환되어야 하는 것 외에도 사적연금 제

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까지 요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Pension Commission (2006)을 참조하기 바람.
10) 공적연금의 통합의 과정 및 내용은 Thurley(2015) 참조 바람. 
11) Bridgen and Meyer (2011)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50%를 받던 근로자의 경우 과거에 비해서 50% 이상 연금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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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연금개혁 및 노후소득보장 제도

공적연금제도의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는 독일은 도입 이후 줄곧 소득비례형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공적연금의 규모를 줄이고 사적연금을 확대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면서 2000년대 들어 수차례 연금 개혁을 통해서 이른바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 독일의 연금개혁은 주로 국고부담과 보험료 인상과 같은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하

였던 반면, 통일과 고령화 등으로 재정문제가 붉어진 이후에는 공적연금의 보험료율 안정화와 급여

수준 조정에 초점을 둔 개혁이 이루어졌다 (김원섭 외, 2006). 그리고, 공적연금의 축소로 예상되는 

노후소득 부족을 벌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인연금인 리스터(Riester) 연금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주요한 연금개혁은 2001년, 2004년, 2007년, 세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2001년의 연금개혁은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핵심목표로 하여, 인구고령화에도 보험요율이 

일정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규제하였다.12) 이처럼 보험료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는 급여수준의 조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 자동조절장치의 도입하도록 하였다.13) 핵심적인 노

후소득보장제도는 소득비례 공적연금의 급여 축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리스터 연금을 

도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과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독일 연금제도의 0층에 해

당하는 기초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14) 

둘째, 2004년 연금개혁에서는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계수를 도

입하도록 하였다.15) 또한, 공적연금수준은 소득대체율 43%까지는 유지하되, 인구고령화 등의 원인

으로 소득대체율이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를 정부에서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금제도를 개혁함과 더하여 남녀동일계정의 원칙에 따라 법 개정도 이루어지면서 

동일한 보험금 납부 시에 여성과 남성의 보험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여성의 수급권을 

12) 2001년 당시 총액임금 대비 19.1%이던 보험료율을 2020년까지 20% 이내에, 그리고 2030년까지 22% 내로 안정

화시키는 것이 정책목표로 설정되었다 (김원섭, 2007).
13) 급여자동조절장치는 연금산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개인소득점수, 연금종류별 지급율, 연금가치) 중에서 

연금가치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변화시켜 급여수준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원섭 외(2006)를 참

조 바람. 
14) 독일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회부조를 통해서 빈곤노인들에 대한 소득지원이 있었으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기초소득보장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정우(2014)를 참조하기 바람. 
15) 지속가능성 계수는 예상을 뛰어넘는 인구고령화가 일어나는 경우 연금수준을 자동으로 감축시키도록 하는 것

으로, 가입자 수 대비 연금수급자의 수를 반영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함께 반영하는 지수라 

할 수 있다(김원섭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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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도 취해졌다(김원섭 외, 2006; 국민연금연구원, 2012). 

셋째, 2007년 연금개혁에서는 재정계산 결과 2004년 연금개혁 시에 설정된 보험료 및 연금수준 

목표가 달성될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되어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2029년까지 점진적

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국민연금연구원, 2010).

2000년대 들어 이루어진 독일의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에 방점을 둔 연금개혁이었다. 전반적으

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크게 하락하였고,16) 이를 기업연금과 (자발적) 새로운 개인연금인 리스

터 연금을 통해서 상쇄하도록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비중은 적지만 노인들을 위한 일종의 공

공부조제도인 기초소득보장제도가 도입된 것도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공적연금 중심이던 독일의 노후소득보장 체제는 일종의 다층체계 형태로 변화했

다고 할 수 있다: 노인과 장애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0층의 기초소득보장제도와 소득유지를 목

적으로 하는 1층 공적연금. 그리고, 2, 3층은 사적연금으로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그러나, 사적연금

은 여전히 적용범위가 넓지 않은 자발적인 제도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3) 스웨덴의 연금개혁 및 노후소득보장 제도

스웨덴의 1998년 연금개혁은 다른 선진국들의 연금개혁과 다르게 구조적(structural) 개혁을 실시하

였다는 특징이 있다.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알려진 스웨덴에서 기존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체

제를 폐지하고, 개인의 기여에 급여를 일치시키는 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방식으로

의 전환은 분명 주목할만한 변화였다. 

개혁 이전 스웨덴의 연금체제는 시민권에 기초한 기초연금인 AFP에(공적) 소득비례연금인 ATP

가 더해지는 방식이었다. 당시 상당히 관대한 연금급여가 제공되고 있었는데, 1990년대가 되면 노인

빈곤률이 전체 빈곤률보다 낮은 상황이 발생하고 (장기)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

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98년 기존 연금체제를 폐지하고 NDC 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제도로 전환하였다(Anderson & Immergut, 2007). 

스웨덴의 1998년 연금개혁도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개혁이

었다.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인 AFP와 관대한 소득비례연금인 ATP를 중지하고, 

1964년생 이후부터는 모두 NDC 방식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사용자과 피용자는 9.25%의 보험료를 

각각 내도록 하되, NDC 방식에는 16%를 기여하도록 하고 나머지 2.5%는 의무적 개인연금제도

(PP)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기초연금이 폐지되고 확정급여형인 ATP를 확정기여형인 NDC로 전환

16) 급여와 기여의 관계를 상당히 밀접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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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재분배 요소를 없애고 급여를 기여와 밀접하게 연계시킴으로써 결

과적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NDC 방식의 경우 독일 공적연금과 마

찬가지로 자동재정균형장치가 도입되어, 예측하지 못한 경제 및 인구변화로 인한 재정 변화를 급여

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이 역시 연금재정안정을 명분으로 하였다. 

NDC 도입으로 인한 공적연금의 축소 -그리고 기초연금의 폐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최저연금인 MPG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적 개

인연금제도 (PP)를 도입하고 기업연금을 사실상 보편화함으로써 부족한 노후소득을 벌충하도록 하

였다.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MPG의 경우에는 연금액 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별도의 자산조

사 없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최저연금이라 할 수 있다.17)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거의 모

든 근로자들이 기업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 이상은 기업연금이 향후 가장 주요한 노후

소득소득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8) 

따라서, 과거 공적연금 중심이던 -AFP 와 ATP- 스웨덴의 노후소득보장 체제는 이른바 다층체제

로 바뀌었다. 노인을 위한 최저연금제도 -혹은 공공부조- 인 MPG 제도가 0층으로 존재하고, 1층은 

기존 ATP를 대체하는 -그러나 급여를 크게 축소된- NDC 방식이 도입되었다. 2층에는 기업연금 제

도가 거의 모든 피용자를 포괄하는 사실상의 보편적인 제도로 확대되었으며, 3층에는 개인연금인 

PP 제도가 강제적용되고 있다. 이는 스웨덴의 1998년 연금 개혁이 단순히 확정급여형 소득비례연금

에서 확정기여형 연금 (NDC)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비중 등에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난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4. 영국, 독일, 스웨덴의 연금개혁 비교분석: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

절성을 중심으로 

1) 재정적 지속가능성

선진국의 연금개혁은 기본적으로 인구학적 압력에 대비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영국, 독일, 스웨덴 공적연금의 장기적 지출은 표 1과 같이 나타나

는데, 이는 사실 지속적인 연금개혁으로 인해서 미래의 지출 수준을 상당히 축소시킨 것이다. 특히 

17) MPG가 AFP를 대체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는 두 제도의 목적이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후자가 보편적

인 수당인데 반해 전자는 노후소득에 대한 부족분을 메워주는 일종의 최저연금이다.
18) 스웨덴의 기업연금은 가입률이 90%를 초과하며 OECD (2015)에서는 이를 의무적인 제도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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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경우에는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중이 2013년 19.3%에서 2060년 24.2% 증가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공적연금 지출은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스웨덴이 NDC 

방식으로의 구조적 개혁을 실시하여 공적연금 지출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 1]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추계

(단위 : %)

국가 2013 2020 2040 2060
변화 (%pt.)
2013-2060

영국 7.7 7.4 8.4 8.4 0.7

독일 10.0 10.3 12.2 12.7 2.7

스웨덴 8.9 8.3 7.5 7.5 -1.4

유럽 28개국 11.3 11.2 11.7 11.2 -0.1

자료 : EC(2015), The 2015 Ageing Report.

주: 의무적 사적연금까지 고려하면, 스웨덴의 경우 2013년 11.3%에서 2060년 11.1%로 나타난다. 

영국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기초연금 연동방식 변경과 2016년 4월부터 적용되는 적용제외의 

폐지로 인해서 공적연금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을 2028년

까지 67세로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공적연금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영국과 스웨덴보다 공적연금 지출 증가속도가 빠른데 이는 독일의 경우 낮은 출

산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60년 노인인구 비중이 32.3%로서 스웨덴(24,2%)이나 영국

(24.8%) 보다 높음- 지출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독일의 경우 연금개혁을 통해서 보험료율 증가를 상당히 억제함으로써 과거 

제도에서보다 향후 공적연금 지출을 크게 줄였다.19)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적연금에 대한 보험료율을 낮추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

였다. 공적연금을 포함하는 사회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기여분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높은 사

회보험료는 투자 등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보험료율의 안정은 연금재정 안정화

의 중요한 요소였다. 독일의 경우는 연금개혁의 목표 자체를 보험료율 안정에 두고 현재 20% 수준

의 보험료를 2030년까지 22% 선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20) 스웨덴의 경우에는 

NDC 개혁 논의에서,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향후 보험료가 2060년까지 29.8%까지 증가할 수 

19) Mattil(2006)은 독일의 2000년대 초반 연금개혁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2004년 개혁 이전) 2050년 공적연금 지출 

수준을 14.9%로 예상하였다. 이는 표 1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 
20) 기술 편의상, 기여율 수치는 사용자 분과 피용자 분을 합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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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Palmer 2002).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세대별로 공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였으며, 연금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16%로 고정시키도록 하였다.21)22) 

이러한 경험들은 연금개혁이 보험료율를 안정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정부 부채 비율을 들 수 있다.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부 부채 규모는 스웨덴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며, 영국의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EU 평균을 하회

하는 수준이다. 각국의 향후 재정 위험 정도를 예상한 EC(2012)의 추정에 의하면, 독일과 스웨덴은 

단기, 중기, 장기에 모두 재정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낮은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중기에는 재정적 위

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장기에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정부부채 수준과 앞으로의 재

정위험 발생 가능성 모두를 고려하는 경우 독일이나 스웨덴에 비해서 영국의 경우 정부 부채 축소 

압력이 커지는 경우 추가적인 연금개혁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영국, 독일, 스웨덴의 정부 부채 규모 추이

2009 2012 2014 변화 (2009년과 2014년 사이)

영국 67.8% 90.0% 98.7% 30.9%P

독일 74.5% 81.9% 78.6% 4.1%P

스웨덴 42.6% 38.2% 39.0% -3.6%P

EU 평균 74.6% 86.9% 90.6% 16.0%P

자료: EC (2013)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주: 2014년 자료는 추정치.

지금까지 영국, 독일, 스웨덴 연금개혁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보험료율의 안정성이

나 공적연금 지출 제어에 있어서 구조적 개혁을 실시한 스웨덴의 경우가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

능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스웨덴의 경우, 의무적 개인연금제도의 도입

이나 (준강제적) 기업연금의 확대를 통해서 공적연금의 지출요인을 사적연금을 이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3) 

21) 영국의 경우,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이 공적연금 뿐 아니라 다른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재원까지 포괄하

고 있기 때문에 독일, 스웨덴과의 비교에 다소 한계가 있어 논의를 생략한다. 
22) 스웨덴의 경우는 사실 공적연금인 NDC 에 대한 보험료율이 16%이며, 개인연금인 PP 까지 포괄하는 경우 2.5%

가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연금 제도가 사실상 의무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연금의 보험료율 - 사용자가 4.5% 
이상 기여 - 까지 포괄하면 23%에 이른다. 

23) OECD(2015)의 기준에 의하면 스웨덴의 사적연금만 의무제도로서 소득대체율에 합산될 뿐 영국과 독일은 그렇

지 않다. 따라서, 스웨덴의 의무적 사적연금 지출까지 공적연금 지출에 포함하여 영국 및 독일과 비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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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절성

흔히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급여 적절성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예

단하기 쉬우나, 실제로 연금개혁을 이행하기 위해서 적용대상의 확대나 재분배기능의 강화 등의 이

른바 현대화 조치들도 병행된다(Bonoli, 2009). 이는 연금개혁이 적절성 측면에서 소득수준 등에 따

라서 상이한 다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소득대체율(income replacement ratio)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3은 최근 각 국의 누적되어

온 연금개혁으로 인한 소득대체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소득비례형 공적연금을 운영하

여 왔던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에는 소득비례적인 성격은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은 상당

히 줄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표 3에는 의무적 사적연금까지 포함되어 수치가 

제시되어 있는데, 공적연금(NDC)만을 고려하는 경우 총소득대체율 기준으로 평균소득 대비 0.5배, 

1배, 1.5배를 대상으로 소득대체율이 각각 42.7%, 42.7%, 29.5%로 훨씬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OECD, 2015). 이는 공적연금 재정 개선의 폭이 가장 높았던 스웨덴의 경우 적절성의 하락으로 연

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평균소득 이상의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의 차이가 미미한 반면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급여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연금개혁 전후 소득대체율의 변화24)

(단위: %)

총소득대체율 순소득대체율

영국 독일 스웨덴 OECD 영국 독일 스웨덴 OECD

개혁 전

0.5 41.1 47.9 82.5 51.9 56.4 84.5

1 29.7 47.9 78.6 39.8 66.6 80.3

1.5 20.6 46.5 76.5 28.3 66.4 81.9

개혁 후

0.5 59.4 37.5 64.4 64.8 69.4 53.4 63.9 74.5

1 29.7 37.5 64.4 52.7 38.3 50.0 63.6 63.0

1.5 19.8 37.5 73.1 47.5 27.3 49.0 78.2 58.2

자료: OECD(2009, 2015).

주: 수치는 공적연금 이외에 의무적 사적연금 제도까지 포괄하고 있음. 영국과 독일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나, 스웨덴의 

기업연금과 개인연금(PP)의 소득대체율은 포함되어 있음.

스웨덴 연금개혁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효과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 
24) 연금개혁 전의 수치는 OECD(2009)에 따라 2004년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금개혁 전의 소득

대체율을 보여주며, 연금개혁 후의 수치는 OECD(2015)에 따라 2059년에 퇴직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

금개혁 후의 소득대체율을 보여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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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급여 대비 평균연금액을 나타내는 급여율(benefit ratio)의 경우, 영국에서는 2013년 36.4%

에서 2060년 33.9%로 하락하고, 독일에서는 같은 기간 44.6%에서 37.3%로 하락하고, 스웨덴에서

는 같은 기간 42.1%에서 26.3%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EC, 2015).25) 이 역시 소득대체율과 마

찬가지로 스웨덴의 경우 하락의 폭이 가장 크며, 전통적인 비스마르크형과 베버리지형의 급여율 차

이가 거의 없어지거나 일부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어서 적절성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는 노인빈곤율이 있다. 사실 노인빈곤율은 적절성을 비교

하기 이전에 연금개혁의 정당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구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간과하는 것 가

운데 하나는 전후 1990년대까지 노인빈곤율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으로(Whitehouse, 2000), 독

일과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모두 노인빈곤율이 상당히 낮아진 시점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26) 아

무튼 최근 연금개혁으로 인해서 각 국의 노인빈곤율은 유사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영국에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노인빈곤율 증가를 억제하였던 반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축소의 결과 노인빈곤이 상당히 높아졌다.27)

[표 4] 연금개혁 전후 노인빈곤율 비교

국가 90년대 중반 2010년 변화

영국 8.8% 10.6% 1.8%

독일 13.7% 14.8% 1.1%

스웨덴 2.7% 9.3% 6.6%

자료 : LIS.

사실 노인빈곤율과 관련이 가장 깊은 제도는 공공부조나 최저연금 제도일 수 있다. 최근 연금개혁

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연금개혁으로 인한 급여하락으로 인해서 가장 취약해질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노인(및 장애인)에 대한 공공부조제도로서 

2004년 기초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공적연금 축소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득부족 문제에 대처하려

고 하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NDC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정수준 이하의 저연금자를 위한 최저연

금 제도인 MPG를 도입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90년대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Pension Credit 제도

25) 이 수치는 공적연금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EU 평균은 같은 시기 46.9%에서 37.8%로 낮아짐. 
26) 스웨덴의 경우 1995년 노인빈곤율은 2.7%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며(OECD, 2011), 독일의 경우에도 90년대 중

반이나 2000년대초가 되면 평균 빈곤율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권혁창, 김평강 2013). 영국은 

사뭇 다른 배경을 가지는데, Pension Commission(2005)이 영국의 미래 노인빈곤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

면서 소득재분배를 강화시키는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7) 노인빈곤율의 경우 미래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정된 수치로의 비교는 실시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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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을 위한 공공부조로서 운영되어 왔다. 세 나라 제도의 역할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영국의 Pension Credit은 총평균임금(gross average earnings)의 21.6%, 독

일의 기초소득보장제도는 19%, 스웨덴의 MPG는 23%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ECD 

2015). 그렇지만, 각 국에서 이러한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수급자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스웨덴의 경우에는 42%, 영국은 27%, 독일은 2% 수준이다(OECD 2015).28)

선진국의 연금개혁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적연금 축소와 이를 상쇄하기 위한 사적연

금의 확대였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영국은 최근 새로운 사적연금 제도인 NEST 제도를 도입하여 

중산층 이상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독일의 경우도 리스터 연금을 통해서 줄어든 

공적연금 급여를 벌충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영국과 독일의 사적연금 제도는 의무적인 제도가 아니

라는 점에서 소득보장기능 강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세제혜택 등을 통해서 중산층 이상의 주요

한 노후소득원이 될 것이다.29) 스웨덴의 경우에는 개인연금제도인 PP 와 기업연금 제도가 의무적으

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대다수에게 실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OECD(2015)에 

따르면, 향후 스웨덴의 평균소득자의 경우(총소득대체율 기준으로) 공적연금에서 42.7%, 사적연금

에서 21.7%의 소득대체율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30) 

사적연금제도가 의무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각 국의 노후소득원은 다양해질 것이 분명하다. 표 

5에 따르면 현재를 기준으로, 독일 연금수급자들은 전적으로 공적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지만,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연금소득의 1/4 이상을 사적연금으

로부터 획득할 것이다. 독일 이외의 스웨덴이나 영국의 경우는 현재도 일부 사적연금을 노후소득원

으로 하지만 향후 그 비중은 증가할 것이다. 이 역시 사적연금이 앞으로 거의 모든 계층의 주요한 노

후소득원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노후소득 구성에서 공적연금 중심이

었던 비스마르크 형과 공적연금/사적연금의 분담이었던 베버리지 형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베버리

지 형과 유사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8) 스웨덴의 경우에는 NDC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이 줄어들면서 MPG에 대한 의존이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2060년이 되면 노인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지출수준이 GDP의 1.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최근 공적연금이 강화되면서 스웨덴과는 반대로 Pension credit의 

비중은 현재(0.6%)보다 줄어들어 2060년에는 0.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EC, 2015). 독일의 경우에는 현재

는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수요가 적고 지출 수준도 GDP에 0.2% 수준에 불과하지만(이정우, 2014), 연금개혁의 

영향으로 인해서 점차 수급자와 지출수준은 늘어날 전망이다.
29) 독일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축소의 영향이 저소득층에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소득층이 리스터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하였으나 자발적으로 이에 가입하는 저소득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

은 실정이다. 
30) 이는 2059년 은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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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각 국의 노후소득원 비중 비교

(단위: %)

영국 독일 스웨덴

저소득 평균 고소득 저소득 평균 고소득 저소득 평균 고소득

2010

공적연금

(DB,NDC)
66 62 57 100 100 100 79 76 62

공적연금

(DC)
0 0 0 0 0 0 2 2 2

사적연금 34 38 43 0 0 0 19 22 36

2050

공적연금

(부과식)
66 59 52 73 73 73 62 62 52

공적연금

(적립식)
0 0 0 0 0 0 13 13 11

사적연금 34 41 48 27 27 27 24 24 38

자료: EU(2012) Pension Adequacy in the European Union 2010-2050.

지금까지 영국, 독일, 스웨덴 연금개혁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독일과 스웨덴은 급여수준을 전반

적으로 낮추되 급여와 기여를 밀접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꾼 반면, 영국의 경우는 중산층 이상의 소

득대체율은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은 상승시켰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특징은 독일과 

스웨덴이 소득비례형 공적연금(1층)을 크게 축소시키고, 공공부조(혹은 최저연금)과 사적연금을 크

게 확대시켜 결과적으로 다층체계로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각 국의 미래의 노

후소득원의 구성이나 수준 측면은 상당히 유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세 국가의 연금은 수렴하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연금개혁이 기존의 굳건한 연금체제(pension regime)를 약

화시켜왔는지 아닌지는 분석의 기준이나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앞 절에서는 세 국가들이 연금개혁

을 통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서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실제 수렴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경우, (최근의 추계를 기초로 할 때)세 국가의 연금 지출 추이는 현재(2013

년)와 미래(2060년) 사이의 지출 규모가 일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표 1 참조), 

외형적으로 보면 수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보다는 과거의 예측에 비해서 향후 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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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서의 국가 간 차이는 상당히 줄어들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연금지출 추계 시점

에 따라서 세 국가의 연금지출의 추이를 비교해 본 것이다. 그림 1의 2015년 추계만을 보는 경우 

2013년에 비해서 2060년의 연금지출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년 추계를 2001년 

당시의 추계와 비교해보면, 세 국가의 연금지출 규모 차이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공적

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영국은 그 사이에 연금개혁을 통해서 공적연금 

지출을 다소 늘린 반면, 독일과 스웨덴 등 공적연금 지출 축소의 압박이 컸던 국가들은 상당 부분 지

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연금개혁으로 인해서 

연금지출 수준의 차이는 (10여 년 전의 추계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공적연금지출 추계 비교 (2015년 추계(좌)와 2001년 추계(우) 비교)

자료: OECD(2015), Economic policy committee(2001).

주: 수치는 GDP 대비 비율임. 과거 추계 자료가 스웨덴의 경우 의무적 사적연금을 포함하지 않아 비교의 편의를 위해 모

두 공적연금 지출만으로 비교한 것임. 

뿐만 아니라, 각 국의 노인인구 비중의 차이까지 고려하는 경우31) 세 국가 연금 지출의 차이는 더

욱 줄어들게 된다. 2013년과 2060년의 공적연금 지출을 노인인구 비중으로 나누는 경우, 세 국가 사

이의 편차는 다음과 같이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적연금 지출을 노인인구 비중으로 나눈 수치

는 각 국의 격차가 다소 줄어든다32)33). 이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장기적인 수렴의 징후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절성 측면의 경우를 보면, 세 국가의 향후 소득대체율 추이를 볼 때 수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31) 2060년을 기준으로 독일의 노인인구 비중이 32.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 (24.8%), 스웨덴 (24.2%)에 비

해서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EC, 2015).
32) 스웨덴의 경우는 의무적 사적연금 지출까지 포함한 것임. 
33) 해당 수치는 영국, 독일, 스웨덴이 각각 2013년 0.4451, 0.4762, 0.5855에서 2060년 0.3387, 0.3932, 0.4587로 그 차이

는 적지만 줄어드는 추세가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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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표 2에서 이미 제시하였지만 특히 중산층의 경우를 보면, 개혁 이전에 비해서 각국의 소득대체

율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관대한 공적 소득비례연금

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에 재정압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급여 

삭감이 이루어졌으며, 공적연금 수준이 낮았던 영국 수준과 상당히 가까워졌다 (그림 2). 저소득층

의 경우에도 독일과 스웨덴이 노인을 위한 기초보장 제도를 도입 (혹은 확대)하고 세 국가의 최저연

금(혹은 노인 공공부조)의 급여 수준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에서 적절성 측면에서 유사해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국가마다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표 2 참조), 이는 스웨덴

의 경우 기업연금의 기여율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소 4.5%에서 30%까지 다양하여 고소득 근로자

의 경우 높은 기여율에 따라 높은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사협약에 기초한 사안일 뿐 정책적으로 

국가간 큰 차이가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 

[그림 2] 개혁전후 소득대체율 수준 변화 (평균소득 기준)

주: [표 2]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임. 스웨덴의 경우는 의무적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소득대체율이며, 공적연금만을 대상으

로 하는 경우 개혁후 소득대체율은 42.7%임. 

지금까지 영국, 독일, 스웨덴의 연금제도가 수렴경향을 가지는지를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세 나라의 연금제도가 연금개혁을 통해서 향후 수렴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

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볼 때 과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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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체제 사이의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여전히 두 체제 사이에서 공적/

사적연금의 기능상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10-20년 사이에만 해도 영국, 독일, 스웨덴 이 

국가들의 공적연금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앞으로 유사해질 것이라는 예상은 상

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차이가 있는 각 체제 사이의 연금제도의 기능상의 차이

점 역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 틀림없다. 

5. 결론: 한국에의 시사점

본 연구는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을 기준으로 영국, 독일, 스웨덴의 연금제도가 수렴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지난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서 베버리지형 연금체제와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의 차이는 줄어들었으며, 특히 급여의 적절성 기준으로 세 국가의 연금제도가 수렴하고 있

는 경향이 발견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경우에는 세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 수준이 수렴하고 있다

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10여년 전의 추계에 비해서 향후 지출 수준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일

정한 간격(range) 안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수렴경향은 발견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세 나라의 연금체

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이행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으며, 적절성과 노인인구를 고려한 

GDP 대비 연금지출을 살펴볼 때 일정 정도 수렴 경향성이 존재한다.34)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성과 적절성의 수렴경향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출수준과 소득대체율 수준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논쟁은 한 쪽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개선만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적절성의 강화만을 주장하였

던 것이 사실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두가지는 연금제도를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요소라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지출 수준과 대체율 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

점이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적연금의 장기적 지출 수준은 GDP 대비 10% 내외로 유사

한 경향을 띠며, 소득대체율 수준은 중산층을 기준으로 할 때 35-50%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재정과 급여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화를 막는 가장 큰 요인은 급격한 고령화 속도이다.35) 우리나라의 장기적 고령화 수준을 

34) 연금체제의 이러한 수렴 경향성은 향후 복지국가 수렴 여부 논의에서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5)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은 현재 12% 수준에서 2060년에 4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급증할 예정이다(OEC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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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 – 대표적인 것이 출산율 개선 - 

마련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려운 경우 연금수급연령 조정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36) 

둘째,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급여 수준의 수렴화 경향은 명목소득대체율에 기초한 것이기 때

문에 노동시장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나 OECD(2015) 등 국제 비교의 경우는 기

본적으로 제도의 차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 각 국의 노동시장 환경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예

를 들어, 생애평균 40년을 일할 수 있는 국가의 근로자와 30년을 일할 수 있는 국가의 근로자를 비교

하면, 두 국가의 연금산식은 비슷하다고 해도 평균적인 연금액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오랫

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Grech(2015b)에 따르면, 영국의 

공적연금 평균가입기간은 약 34년, 독일 약 33.5년, 스웨덴 약 37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한다 하더라도 평균 가입기간이 20년을 조금 넘기는 수준

일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20년 가입한 공적연금액 수

준을 다른 국가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가입한 기간 –예를 들어 35년– 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올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제도를 국제 수준으로 맞추려는 노력에 걸맞게 노동시장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우리나라 역시 실질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운영해왔던 베버리지형 국가 뿐 아니라 공적연금 중심이었던 

비스마르크형 국가들까지 향후 사적연금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의 축

소와 퇴직연금 –퇴직급여제도– 의 도입으로 인해서, 외형으로는 기초연금 (0층), 국민연금 (1층), 퇴

직연금 (2층)으로 구성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볼 수 있다(정창률, 2010). 그러나, 기초연금제도

는 넓은 대상자와 낮은 급여수준 등으로 실제적인 빈곤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퇴직연금제도

는 지금까지 노후소득보장 수단이라기보다는 금융산업활성화 수단으로밖에 활용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향후 방향에 대해서 소득비례적 성격을 강화할 것인지, 소득재분배 

성격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37) 독일, 스웨덴의 경우처럼 소득비례적 성

격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영국처럼 재분배기능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

황이다. 따라서 각 제도의 내실화를 포함하는 실질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청사진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36) 수급개시연령만을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그에 맞는 노동시장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37) 국민연금 도입 초기부터 국민연금의 재분배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을 분리해야 하는지 일원화해야 하는지에 대

해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국민연금공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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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e Pension Systems between the UK, 

Germany and Sweden Converging? 
Focusing on Benefit Adequac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Jung, Chang Lyul*･Kwon, Hyeok Chang**38)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pension systems of the western countries which was tradi-

tionally classified into the Beveridgean and Bismarckian pension regime will converge after 

recent pension reforms in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adequacy perspective by compar-

ing between UK, Germany and Sweden. As a result of pension reforms for the last 20 years, 

the gap between the Beveridgean and Bismarckian pension regime will be likely to decrease 

and, in particular, the tendency to convergency in adequacy is found. Even though it is not 

jumped to a conclusion that public pension expenditure between the three countries is likely 

to converge, the tendency to convergency in financial sustainability is also found if the dif-

ference of demographic aging between countries is considered. The pape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agreement between the range of pension expenditure and replacement 

ratio that western countries suggest in pension debate in Korea, instead of hitherto useless 

controversy between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adequ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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